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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
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영유아보육법」에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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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국비

지원시설,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

성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지급기준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관련

- 지자체는 분기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독려 요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4. 기타 사항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시⋅도는 이를 참고

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 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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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시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

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붙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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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호봉 2,580,800 2,312,900 2,109,400 1,982,100 1,883,400 1,830,400 1,799,000

2호봉 2,674,400 2,392,600 2,179,200 2,045,100 1,913,400 1,874,100 1,831,700

3호봉 2,776,500 2,485,100 2,250,700 2,116,000 1,963,900 1,918,600 1,874,800

4호봉 2,882,800 2,580,000 2,347,400 2,187,400 2,023,000 1,961,800 1,916,700

5호봉 3,010,600 2,682,200 2,449,900 2,260,000 2,085,000 2,003,000 1,958,200

6호봉 3,138,300 2,797,000 2,555,900 2,352,400 2,147,100 2,056,100 2,010,200

7호봉 3,266,100 2,911,900 2,666,700 2,446,800 2,236,400 2,149,800 2,051,400

8호봉 3,395,000 3,035,500 2,778,600 2,542,000 2,329,800 2,230,000 2,113,800

9호봉 3,524,900 3,163,300 2,893,500 2,641,900 2,423,200 2,279,400 2,189,100

10호봉 3,648,400 3,289,700 3,004,100 2,734,800 2,512,400 2,362,100 2,282,800

11호봉 3,771,800 3,407,900 3,106,300 2,828,100 2,595,100 2,445,800 2,340,700

12호봉 3,893,100 3,510,900 3,198,600 2,906,400 2,662,600 2,522,000 2,407,100

13호봉 3,997,300 3,601,200 3,279,200 2,981,600 2,728,200 2,594,100 2,477,100

14호봉 4,082,400 3,691,200 3,357,600 3,053,600 2,792,700 2,654,200 2,532,900

15호봉 4,168,200 3,781,500 3,432,700 3,122,400 2,853,800 2,700,200 2,577,900

16호봉 4,249,500 3,862,100 3,503,500 3,188,800 2,917,200 2,752,900 2,628,400

17호봉 4,325,500 3,931,900 3,571,200 3,251,100 2,980,200 2,804,300 2,678,900

18호봉 4,397,600 4,001,900 3,636,700 3,311,200 3,040,400 2,855,900 2,755,200

19호봉 4,464,900 4,064,300 3,694,700 3,366,900 3,094,400 2,899,500 2,807,700

20호봉 4,525,100 4,124,500 3,752,700 3,421,500 3,147,000 2,941,500 2,852,000

21호봉 4,584,200 4,183,700 3,806,200 3,472,000 3,194,400 2,991,700 2,901,800

22호봉 4,641,100 4,238,100 3,858,000 3,520,000 3,242,200 3,048,600 2,959,100

23호봉 4,694,000 4,290,000 3,907,200 3,566,000 3,285,800 3,107,700 3,015,700

24호봉 4,744,100 4,338,400 3,950,600 3,610,100 3,328,900 3,162,400 3,071,500

25호봉 4,792,700 4,386,800 3,993,700 3,652,400 3,369,700 3,212,900 3,127,700

26호봉 4,832,700 4,428,800 4,035,700 3,693,800 3,407,300 3,256,900 3,179,500

27호봉 4,873,400 4,468,600 4,071,200 3,727,600 3,439,500 3,300,400 3,222,900

28호봉 4,908,900 4,504,000 4,102,400 3,758,300 3,466,600 3,330,400 3,255,400

29호봉 4,936,000 4,534,000 4,131,600 3,786,800 3,492,500 3,363,900 3,289,000

30호봉 4,958,900 4,565,600 4,158,700 3,811,900 3,516,900 3,384,600 3,319,000

31호봉 4,585,300 4,185,600 3,841,200 3,545,100 3,419,400 3,342,100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873,200원



- 5 -

별표 2.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 2,580,800 2,312,900 2,109,400 1,982,100 1,883,400

2호봉 2,674,400 2,392,600 2,179,200 2,045,100 1,913,400

3호봉 2,776,500 2,485,100 2,250,700 2,116,000 1,963,900

4호봉 2,882,800 2,580,000 2,347,400 2,187,400 2,023,000

5호봉 3,010,600 2,682,200 2,449,900 2,260,000 2,085,000

6호봉 3,138,300 2,797,000 2,555,900 2,352,400 2,147,100

7호봉 3,266,100 2,911,900 2,666,700 2,446,800 2,236,400

8호봉 3,395,000 3,035,500 2,778,600 2,542,000 2,329,800

9호봉 3,524,900 3,163,300 2,893,500 2,641,900 2,423,200

10호봉 3,648,400 3,289,700 3,004,100 2,734,800 2,512,400

11호봉 3,771,800 3,407,900 3,106,300 2,828,100 2,595,100

12호봉 3,893,100 3,510,900 3,198,600 2,906,400 2,662,600

13호봉 3,997,300 3,601,200 3,279,200 2,981,600 2,728,200

14호봉 4,082,400 3,691,200 3,357,600 3,053,600 2,792,700

15호봉 4,168,200 3,781,500 3,432,700 3,122,400 2,853,800

16호봉 4,249,500 3,862,100 3,503,500 3,188,800 2,917,200

17호봉 4,325,500 3,931,900 3,571,200 3,251,100 2,980,200

18호봉 4,397,600 4,001,900 3,636,700 3,311,200 3,040,400

19호봉 4,464,900 4,064,300 3,694,700 3,366,900 3,094,400

20호봉 4,525,100 4,124,500 3,752,700 3,421,500 3,147,000

21호봉 4,584,200 4,183,700 3,806,200 3,472,000 3,194,400

22호봉 4,641,100 4,238,100 3,858,000 3,520,000 3,242,200

23호봉 4,694,000 4,290,000 3,907,200 3,566,000 3,285,800

24호봉 4,744,100 4,338,400 3,950,600 3,610,100 3,328,900

25호봉 4,792,700 4,386,800 3,993,700 3,652,400 3,369,700

26호봉 4,832,700 4,428,800 4,035,700 3,693,800 3,407,300

27호봉 4,873,400 4,468,600 4,071,200 3,727,600 3,439,500

28호봉 4,908,900 4,504,000 4,102,400 3,758,300 3,466,600

29호봉 4,936,000 4,534,000 4,131,600 3,786,800 3,492,500

30호봉 4,958,900 4,565,600 4,158,700 3,811,900 3,516,900

31호봉 4,585,300 4,185,600 3,841,200 3,545,100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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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2020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2,580,800 2,431,400 2,312,900 2,109,400 1,982,100 1,883,400 1,855,700

 2호봉 2,674,400 2,516,300 2,392,600 2,179,200 2,045,100 1,913,400 1,908,400

 3호봉 2,776,500 2,612,400 2,485,100 2,250,700 2,116,000 1,963,900 1,955,600

 4호봉 2,882,800 2,707,100 2,580,000 2,347,400 2,187,400 2,023,000 2,007,000

 5호봉 3,010,600 2,814,800 2,682,200 2,449,900 2,260,000 2,085,000 2,064,300

 6호봉 3,138,300 2,932,300 2,797,000 2,555,900 2,352,400 2,147,100 2,132,000

 7호봉 3,266,100 3,055,600 2,911,900 2,666,700 2,446,800 2,236,400 2,223,400

 8호봉 3,395,000 3,184,500 3,035,500 2,778,600 2,542,000 2,329,800 2,314,000

 9호봉 3,524,900 3,313,300 3,163,300 2,893,500 2,641,900 2,423,200 2,392,200

10호봉 3,648,400 3,439,000 3,289,700 3,004,100 2,734,800 2,512,400 2,468,300

11호봉 3,771,800 3,553,900 3,407,900 3,106,300 2,828,100 2,595,100 2,547,800

12호봉 3,893,100 3,658,000 3,510,900 3,198,600 2,906,400 2,662,600 2,620,800

13호봉 3,997,300 3,750,500 3,601,200 3,279,200 2,981,600 2,728,200 2,684,200

14호봉 4,082,400 3,837,400 3,691,200 3,357,600 3,053,600 2,792,700 2,734,700

15호봉 4,168,200 3,920,100 3,781,500 3,432,700 3,122,400 2,853,800 2,789,400

16호봉 4,249,500 3,999,400 3,862,100 3,503,500 3,188,800 2,917,200 2,837,800

17호봉 4,325,500 4,066,400 3,931,900 3,571,200 3,251,100 2,980,200 2,884,000

18호봉 4,397,600 4,135,100 4,001,900 3,636,700 3,311,200 3,040,400 2,938,700

19호봉 4,464,900 4,200,700 4,064,300 3,694,700 3,366,900 3,094,400 2,992,600

20호봉 4,525,100 4,263,000 4,124,500 3,752,700 3,421,500 3,147,000 3,046,900

21호봉 4,584,200 4,319,000 4,183,700 3,806,200 3,472,000 3,194,400 3,095,100

22호봉 4,641,100 4,371,700 4,238,100 3,858,000 3,520,000 3,242,200 3,139,000

23호봉 4,694,000 4,424,300 4,290,000 3,907,200 3,566,000 3,285,800 3,189,200

24호봉 4,744,100 4,474,800 4,338,400 3,950,600 3,610,100 3,328,900 3,231,900

25호봉 4,792,700 4,521,000 4,386,800 3,993,700 3,652,400 3,369,700 3,276,800

26호봉 4,832,700 4,566,100 4,428,800 4,035,700 3,693,800 3,407,300 3,316,700

27호봉 4,873,400 4,604,900 4,468,600 4,071,200 3,727,600 3,439,500 3,348,900

28호봉 4,908,900 4,635,100 4,504,000 4,102,400 3,758,300 3,466,600 3,371,300

29호봉 4,936,000 4,663,300 4,534,000 4,131,600 3,786,800 3,492,500 3,389,500

30호봉 4,958,900 4,692,500 4,565,600 4,158,700 3,811,900 3,516,900 3,407,900

31호봉 - 4,704,400 4,585,300 4,185,600 3,841,200 3,545,100 3,428,500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87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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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015,800 1,955,400 1,901,100 1,861,100

2호봉 2,078,400 2,007,600 1,953,600 1,913,200

3호봉 2,141,800 2,071,500 2,016,200 1,964,800

4호봉 2,210,000 2,134,300 2,078,000 2,021,600

5호봉 2,277,100 2,209,400 2,140,100 2,081,600

6호봉 2,371,700 2,292,100 2,214,800 2,149,100

7호봉 2,483,200 2,394,300 2,304,100 2,225,900

8호봉 2,591,300 2,477,000 2,387,800 2,306,400

9호봉 2,712,100 2,556,400 2,462,700 2,387,100

10호봉 2,829,200 2,640,200 2,545,000 2,462,300

11호봉 2,930,900 2,727,200 2,629,200 2,540,600

12호봉 3,013,800 2,804,500 2,710,900 2,617,700

13호봉 3,073,900 2,875,300 2,781,400 2,692,800

14호봉 3,128,700 2,944,000 2,848,400 2,740,000

15호봉 3,178,100 2,997,600 2,897,800 2,794,700

16호봉 3,226,400 3,051,300 2,948,600 2,844,200

17호봉 3,281,200 3,102,900 2,995,700 2,889,200

18호봉 3,334,000 3,156,600 3,043,200 2,956,300

19호봉 3,389,700 3,208,100 3,094,500 3,013,300

20호봉 3,440,300 3,259,700 3,145,000 3,071,800

21호봉 3,493,000 3,312,300 3,194,400 3,123,600

22호봉 3,544,600 3,368,100 3,247,000 3,146,200

23호봉 3,595,000 3,414,600 3,298,600 3,198,400

24호봉 3,644,500 3,465,100 3,348,100 3,248,400

25호봉 3,693,000 3,511,300 3,397,600 3,290,100

26호봉 3,742,400 3,555,400 3,443,900 3,316,700

27호봉 3,774,900 3,595,200 3,487,800 3,354,100

28호봉 3,810,100 3,621,300 3,524,200 3,387,800

29호봉 3,843,100 3,634,700 3,541,800 3,397,700

30호봉 3,880,300 3,658,200 3,565,000 3,419,200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4급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87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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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943,100 1,918,400 1,897,000 1,855,700

2호봉 2,006,200 1,971,000 1,943,300 1,908,400

3호봉 2,066,800 2,024,600 1,995,700 1,955,600

4호봉 2,125,100 2,089,700 2,070,800 2,007,000

5호봉 2,192,200 2,154,800 2,131,200 2,064,300

6호봉 2,292,100 2,240,700 2,207,300 2,132,000

7호봉 2,411,400 2,343,400 2,282,600 2,223,400

8호봉 2,536,200 2,426,500 2,368,500 2,314,000

9호봉 2,646,600 2,506,000 2,446,800 2,392,200

10호봉 2,747,500 2,588,600 2,531,800 2,468,300

11호봉 2,836,600 2,666,900 2,597,100 2,547,800

12호봉 2,910,700 2,745,400 2,677,700 2,620,800

13호봉 2,970,900 2,822,700 2,739,000 2,684,200

14호봉 3,027,800 2,886,000 2,803,800 2,734,700

15호봉 3,077,200 2,943,000 2,855,000 2,789,400

16호봉 3,137,300 2,995,700 2,899,000 2,837,800

17호봉 3,189,900 3,047,100 2,947,200 2,884,000

18호봉 3,238,300 3,097,700 3,002,100 2,938,700

19호봉 3,290,900 3,152,500 3,050,200 2,992,600

20호봉 3,340,400 3,205,600 3,102,100 3,046,900

21호봉 3,393,000 3,254,800 3,153,600 3,095,100

22호봉 3,443,600 3,297,600 3,203,600 3,139,000

23호봉 3,497,300 3,349,000 3,250,000 3,189,200

24호봉 3,546,700 3,399,500 3,296,500 3,231,900

25호봉 3,594,100 3,447,000 3,345,900 3,276,800

26호봉 3,640,300 3,490,900 3,392,100 3,316,700

27호봉 3,689,600 3,527,500 3,438,500 3,348,900

28호봉 3,729,400 3,562,900 3,477,200 3,371,300

29호봉 3,772,600 3,576,500 3,495,900 3,389,500

30호봉 3,809,700 3,606,000 3,518,200 3,407,900

31호봉 3,852,700 3,637,700 3,545,900 3,428,500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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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907,500 1,876,500 1,830,400 1,799,000

2호봉 1,959,200 1,919,400 1,874,100 1,831,700

3호봉 2,027,600 1,965,800 1,918,600 1,874,800

4호봉 2,081,800 2,015,700 1,961,800 1,916,700

5호봉 2,134,800 2,064,400 2,003,000 1,958,200

6호봉 2,218,400 2,103,400 2,056,100 2,010,200

7호봉 2,314,100 2,197,500 2,149,800 2,051,400

8호봉 2,416,000 2,284,900 2,230,000 2,113,800

9호봉 2,513,900 2,375,000 2,279,400 2,189,100

10호봉 2,612,400 2,453,400 2,362,100 2,282,800

11호봉 2,697,900 2,533,900 2,445,800 2,340,700

12호봉 2,786,100 2,612,300 2,522,000 2,407,100

13호봉 2,860,700 2,684,200 2,594,100 2,477,100

14호봉 2,916,500 2,747,500 2,654,200 2,532,900

15호봉 2,975,200 2,798,000 2,700,200 2,577,900

16호봉 3,029,800 2,849,300 2,752,900 2,628,400

17호봉 3,076,600 2,895,600 2,804,300 2,678,900

18호봉 3,125,400 2,944,500 2,855,900 2,755,200

19호봉 3,174,400 2,996,400 2,899,500 2,807,700

20호봉 3,231,500 3,042,000 2,941,500 2,852,000

21호봉 3,282,500 3,089,400 2,991,700 2,901,800

22호봉 3,337,400 3,146,400 3,048,600 2,959,100

23호봉 3,387,800 3,195,700 3,107,700 3,015,700

24호봉 3,439,400 3,234,500 3,162,400 3,071,500

25호봉 3,492,700 3,274,300 3,212,900 3,127,700

26호봉 3,550,100 3,312,800 3,256,900 3,179,500

27호봉 3,607,000 3,366,400 3,300,400 3,222,900

28호봉 3,662,400 3,413,900 3,330,400 3,255,400

29호봉 3,707,700 3,437,000 3,363,900 3,289,000

30호봉 3,762,100 3,469,300 3,384,600 3,319,000

31호봉 3,801,300 3,505,500 3,419,400 3,342,100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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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단,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생활시설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별표 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4급 3급 2급 1급

연한 만4년(5년차)이상 만6년(7년차)이상 만8년(9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3급은 4급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본 <별표10>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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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
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보수지급일(또는 설과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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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

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

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

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

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2부터 별표6까지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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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

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

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

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이 해당 복지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

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7>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8>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

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

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

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며, 해당기관, 해당직종에서의 직책 및 직급별 근무연한을 말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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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

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복지관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9>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

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

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

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

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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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9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기준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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